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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     문

심 결  다 과 같  변경한다1. 1 .

가 피고는 원고에게 원  그  원에 하여는 부    . 105,998,597 5,539,068 2015. 9. 23. 2016. 9. 8.



지는 연 그 다 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 각  계산한 돈 원6%, 15% , 100,459,529

에 하여는 부  지는 연 그 다 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15. 9. 23. 2017. 5. 18. 6%, 

 각  계산한 돈  각 지 하라15% .

나 원고  나 지 청  각한다  . .    

소송 용   원고가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. 1/3 , . 

 가항  가집행할  있다3. 1 .

청구취지  항소취지

심 결  다 과 같 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 에 한 부  다 1 . 150,673,315 2015. 9. 23.

갚는 날 지 연   계산한 돈  지 하라15% .

이       유

사실1. 

다  사실  당사자 사 에 다  없거나 갑 내지 증 가지번  포함 하 같다    , 1 10 ( , ), 3, 4, 

증  각 재에 변  체  취지  종합하  할  있다5 .

가 당사자  지  . 

원고는 산지 토 리청 부  나주시 남평  원  남평우회도  축   포장공사 하  사  ( ‘

건 공사 라 한다  도  건 회사 다 토건 주식회사 하 토건 라 한다 는 원고 부   사건 ’ ) . F ( ‘F ’ )

공사  부 공사  하도 았다 피고는 건 업 허   건 업자들  출자하여 립한 공. 

합  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  자  공 사업 등  행하는 법 다. 

나 원고  토건 사  각 하도급계약  . F

원고는 토건에  사건 공사  남평  건  사  공사에 하여 공  F 2005. 7. 20. ① 

사  원 차  변경  거쳐 종 공사  원  었다  하여759,000,000 ( 2,144,634,000 ) , 

갱 부 토공사에 하여 공사  원 그 후 원  변2008. 8. 14. 1,479,404,000 ( 2,678,055,000② 

경 었다  하여 공사에 하여 공사  원 그 후 ) , 2008. 8. 14. 1,019,384,000 (③ 

원  변경 었다  하여 공사에 하여 공사  2,485,076,000 ) , 2008. 8. 14. ④ 

원 그 후 원  변경 었다  하여 건 종 공사1,339,787,000 ( 1,309,838,000 ) , 2009. 3. 20. ~⑤ 

종 간 공사에 하여 공사  원  하여 각 하도 하는 공사계약  체결하1,125,944,000

다. 

다 피고  급금보증  . 

원고는 토건에  각 하도 공사  한 각  합계 원  지 하 는 피    1) F 1,555,141,000 , 

고는  각 과 하여 각 보증 간 내에 토건  계약 불 행  하여 하도 계약  해  또, F

는 해지 는 경우 미지  에 충당 고 남  미 산  원고에게 하는 토건  채 행F

 보증하는 보증계약  체결하 다. 

피고  보증약 하  사건 약 라 한다   사건과  내용  다 과 같다    2) ( ‘ ’ ) .

  라 원고  급금 보증금  지급청. 

토건   각 공사   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경  공사  한 나    1) F , 2010. 1. 25. ④ 



지 각 하도 공사계약  해지하고 같  날 피고에 하여  각 하도 공사에 한 계약 행 보증   , 

 보증  지  청 하 다 피고는 토건에 보증  지 고  통지하 원고에. 2010. 2. 5. F , 

게 보증심사  한 자료  출할 것  요청하 다. 

토건  원고 부  공사   부  지 지 못하 다고 주장하  원고  상    2) F 2010. 2. 11. 

 미지  공사  청 소송  하고 피고에 하여 보증  지  보 해  것  요청하 다. 

원고는 경 피고에게 피고가 요청한 보  출하  속히 계약 행 보증      3) 2010. 4. 30.

  보증  지 해  것  통지하 다. 

마 원고  토건 사  소송  . F

토건   각 하도 공사  하여  같  주지 법원 가합      1) F 2010. 2. 11. 2010 1427

원고  상  하여  공사  미지  공사  원 등 원  공사 에  미17,956,000 908,239,900④ 

산  원  공 한 원  지  하는 소송  하 다 에 하여 원고645,064,000 214,529,184 . 

제 조 보 책 전문건 공제조합 피고  계약 채무 가 앞면  계약과 련하여 1 ( ) ( ) ( )① 

그 책  는 사 로 상 보 채 에게 담하는 무 또는 채무  행하는 경  ( )

건 산업 본 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 정한 보 내 과 보 에  사항  약56 2

에 라 보 채무  담합니다.

보  보 사고  내 과 보   한 는 아래  같습니다.② 

제 조 보 채무  행청 보 채 는 보 사고가 생  경   로 피고에게 알3 ( ) ① 

고 보  청  시 보 청 문  함께 아래  제출하여야 합니다, .

보  또는 보  사본1. 

보 사고 사   그 사  명할 수 는 2. 

주계약  내  확 할 수 는 계약 계 3. 

해액  하는  등 피고가 청 하는 4. 

보 사고  통 나 보  청   경  피고는 채무  또는 보 채 에 하여 ② 

보 사고  련  필 한 심사  할 수 고 료  제출  청할 수 습니다.

피고는 보 채 가 정당한  없  제 항  청  체함 로  가  채무에 1③ 

하여는 보  하여 드  아니합니다.

제 조 보  피고는 보  에 필 한  제출 고 심사   후 4 ( ) ① 

체없  할 보 액  결정하고 결정  보 액   내에  하여 드 니, 5

다.

피고는 보 채  청   심사가 료   보  미  할 수 습니다.② 

구분 보증사고 보증금 지급 한도

선급금보증
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미정산 선

급금의 반환채무불이행

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미정산 선급

금 중 미지급기성금을 차감한 금액



는 같  법원 가합  미 산 에   공사  미지  공사  원  공2014 5269 17,956,000④ 

한 원  지  하는 소  하 다 하 원고  토건 사   소송  토건 소송627,108,000 ( F ‘F ’

라 한다).

토건 소송  심 법원  토건  본소 청   원과 그에 한 지    2) F 1 2011. 12. 16. F 155,887,002

연손해  청  용하고 원고  소 청  각하는 결  고하 나 항소심 법원  , 2015. 1. 9. 

토건  본소 청  모  각하고 토건  원고에게 원  에 하여 부  F , “F 431,589,091 2010. 1. 26.

지는 연 그 다 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 각  계산한 지연손해  2015. 1. 9. 5%, 20%

지 하라 는 원고  소 청  부 용하는 결  고하 다 주고등법원 나 본소” [ 2012 142( ), 2012

나 소 그 후  결에 한 상고가 각   항소심 결  그  159( )]. 2015. 6. 11. 

었다. 

 결에  지  명한 원  토건  원고에게 할 미 산      3) 431,589,091 F 645,064,000

원에  원고가 토건에 지 할 추가 공사   미지  공사  합계 원  공 한 돈 다F 213,474,909 .

바 피고  보증금 지급  . 

토건   결  후에도 그에  미 산  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에  F , 2015. 9. 22. 

게  결 에  가상승에  공사  증가분 원 등 원고  합 에  돈  공 한 3,909,091

원  지 하 다388,800,000 . 

청 원 에 한 판단2. 

가 원고  주장  . 

피고는 원고에게 미 산  원   원뿐만 아니라 에 하여 토건 소송 결  388,800,000 F

에  지  명한 부  지는 연 그 다 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2010. 1. 26. 2015. 1. 9. 5%, 20%

 각  계산한 지연손해 도 지 할 가 있다  원에 한 부  . 388,800,000 2010. 1. 26.

지 간  연  계산한 지연손해  원 부  2015. 1. 9. 1,809 5% 96,347,836 , 2015. 1. 10. 2015. 

지 간  연  계산한 지연손해  원  그 지연손해  합계는 9. 22. 255 20% 54,325,479

원 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 한  원   지연손해 에  변 충당150,673,315 . , 388,800,000

하  피고는  보증  원   원 원 원 만  지 한  236,749,498 (388,800,000 - 150,673,315 )

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  잔액 원  그에 한  지  다  날  후  , 150,673,315 2015. 9. 23. 

연  계산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15% . 

나 판단  . 

 사실에 하 원고  토건 사   하도 공사 계약 해지  에  토건  미    1) , F F

산  채  불 행   사건 약 에  한 보증사고가 생하 다. 

나아가 원고가 경 피고에 하여  보증  지  청 한 후 피고  요청에     2) 2010. 1. 25.

라 보증심사  한  출하  속한  보증  지  청 하 므2010. 4. 30. , 

피고 는  사건 약   항에 라 보증  지 에 필요한  심사한 후 지체없  지 할 4 1

보증 액  결 하고 원고에게 결  보증   내에 지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 하고 피고는 원5 . 

고에게 지 할 보증 액 결   보증  지 채  행  지체하 므 피고는 원고가 보  , 

출한 부  상당한 간  경과한 시 부  보증  지 채  행지체 책임  진다고 보아2010. 4. 30.

야 한다 한편  사건 약   항  규  내용 보증사고  한 사 간 보증 액 결 에 필. 4 1 , , 

요한 간 등에 추어 보 피고가  같  보증  지  청 고 보  출  후  , 

보증 액  결 하고  지 하는 에 필요한 상당한 간  개월   타당하다 그러므 피고는 1 . , 



 부  개월  지난 부   사건  보증  지 채  행지체에 진2010. 4. 30. 1 2010. 6. 1.

다고 보아야 하므 피고는 원고에게 부   보증 에 한 지연손해 도 지 할 가 , 2010. 6. 1.

있다. 

피고가 미 산  보증  원  지 한  피고는 원고에게     3) 388,800,000 2015. 9. 22. , 

 보증  원  원뿐만 아니라 에 하여 부  지는 원고가 하388,800,000 2010. 6. 1. 2015. 1. 9.

는 민법  한 연 부  지는 상법  한 연  각  계산한 지5%, 2015. 1. 10. 2015. 9. 22. 6%

연손해 도 지 할 가 있다  원에 한 부  지  지연손해. 388,800,000 2010. 6. 1. 2015. 1. 9.

 원 원   부  지89,637,041 [388,800,000 × 0.05 × (4 + 223 ÷ 365 )], 2015. 1. 10. 2015. 9. 22.

 지연손해  원 원  그 지연손해  합계는 16,361,556 (388,800,000 × 0.06 × 256 ÷ 365 ) , 

원 원 원 다105,998,597 (89,637,041 + 16,361,556 ) . 

피고가 원고에게 지 한  원   지연손해 에  변 충당하  피고는 보증      4) 388,800,000

원   원 원 원 만  지 한  다282,801,403 (388,800,000 - 105,998,597 ) . 

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  원  잔액 원 원 원  그     5) , 105,998,597 (388,800,000 - 282,801,403 ) 

 심 결에  용  액  원에 하여는  지  다  날  부  피고가 1 5,539,068 2015. 9. 23.

그 행  재 여부나 범 에 하여 항쟁하는 것  타당하다고 는 심 결 고  1

지는 상법  한 연 그 다 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  2016. 9. 8. 6%, 

한 연  각  계산한 지연손해  지 하고 당심에  추가  용하는 원15% , 100,459,529

원 원 에 하여는  지  다  날  부  피고가 그 행  (105,998,597 - 5,539,068 ) 2015. 9. 23.

재 여부나 범 에 하여 항쟁하는 것  타당하다고 는 당심 결 고  지는 2017. 5. 18.

상법  한 연 그 다 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  한 연  각 6%, 15%

 계산한 지연손해  지 할 가 있다.

지연손해  계산과 하여 원고는 앞  본  같  토건 소송  결에  지  명한      6) F

부 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  한 연  지연손해  용2015. 1. 10. 2015. 9. 22. 20%

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사건  보증채 는 토건  주채 는 별개  채  에 . , F

보증채  자체  행지체  한 지연손해  보증채  연체 에 하여 특별한 약  없는 경우

라  그 거래행  질에 라 상법 또는 민법에  한 법 에 라야 할 것 지 주채 에 하여 , 

약 거나 고  연체  당연히 용 다고 볼 것  아닌 법원 고 다( 2014. 2. 27. 2013

결 등 참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에 규  지연손해  소송에 소한 당사자에게 높76567 ), 

  지연손해  부담시킴  소송 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 지하고 결에  채

 신속한 행  보하  한 것 므 소송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당사자  동 한 책임  부, 

담시킬  없는  등  고 하 토건 소송에  주채 자  토건에 하여  소송 진 등에 , F F

한 특 법 소  지연손해  보증  피고에 하여 그  용 다고 할  없 므  주장  , 

아들 지 않는다.

피고  주장에 한 판단3. 

가 피고  주장  . 

원고  토건 사 에 토건 소송  결과가  지 원고  피고에 한  보증  청    F F

보하  합 하고 피고도  합  내용  용함 원고  토건  피고  자 사 에 피고  , F 3

 보증  지  토건 소송  종결  지 보하  하는 합 가 립하 다고 보아야 한다F . 

 그 지 않다고 하 라도 원고  토건 사   합 는 원고가 자  피고에 하여 가진 채권  F 3



행사하지 못하도  하는 내용 고 자  피고가  합 에 동 함   사 시도 한 것 므, 3

  합 는 자  한 계약  효하다 라 토건 소송  결과가  지는 피고  3 . , F

  보증 에 한 지연손해  지 가 생하지 않는다. 

나 사실  . 

다  사실  당사자 사 에 다  없거나 앞  든 각 증거   증  각 재에 변  체    , 1, 2

취지  종합하  할  있다. 

피고는 경 앞  본  같  원고 부  피고가 요청한 보  출하니 속히     1) 2010. 4. 30.

계약 행 보증    보증  지 해 달라는 통지  았 나 경 원고에 하여  , 2010. 5. 25.

보증  청  건  원고  토건  계약해지  당   공사  지 액 등에 하여 쟁송 므  향F

후 그 결과에 라 처리할 계획 라고 통지하 다.

원고는 토건과 사 에 토건 소송   보증  등에 하여 아래  같  합    2) 2010. 8. 20. F F

하  사건 합 라 한다  하 다( ‘ ’ ) .

원고는  사건 합 에 라 피고에게 계약 행 보증  청  취하하겠다는 통지    3) 2010. 8. 26. 

 하 고 피고는 그  토건 부   사건 합  해들  후 경부  지  보, F 2010. 5. 25.

하고 있  원고에 한  보증  계속 지 하지 않았다.

토건 소송  법원  상고 각 결  종료 고 그 항소심 결  자 원고    4) F 2015. 6. 11. , 

는 경 피고에 하여 토건 소송   결에  지  명한 원  에 하2015. 6. 18. F 431,589,091

원고  토건  남평 회 로 축조  포 공사현  하 계약 토공사  건에 하여 F 4

아래  같  합 한다.

아 래 - -

현  주 원 제 민사 에   공사 본   환 청1. 6 ( ) ( ) 

 결과에 다.

토건   판 결과에 계없   건 하  여공사 전  포 하고 원고 회사2. F 5

에  시공하는 것에 하여 동 하며 체  공사 해 행  하  않는다.

원고 회사에  피고 공제조합 주 점에 청한 토건 련  보  청 는  3. F

료  에 한 보 책  멸하고 여  보 에 해 는  판 결과 시

 정 보하며 피고 공제조합에 청 한 계약 행 보  취 하 로 하고 추후 , , 

 계약 행 보  청  포 하 로 한다.

 합 사항  한 는 상 에 하여  억  약 로 하 로 하고4. 10 , 

초과하는 해에 해 는 추가로 해 상책  담한다.

생략5. 



여 부  지는 연 그 다  날부  다 갚는 날 지는 연  각  2010. 1. 26. 2015. 1. 9. 5%, 20%

계산한 지연손해  지 하라고 청 하 다. 

피고는 경 원고에게 보증  앞  본  같   결 에  합 에  공사    5) 2015. 9. 22.

 증가분 등  공 한 원  지 함  원고  보증  청 건  종결하 다고 통지하 다388,800,000 . 

에 원고는 경 피고에 하여  원   결에  지  명한 지연    6) 2015. 10. 8. 388,800,000

손해 에 하여 우  변 충당하고 남   원  원  지 하라고 통지하 다150,126,685 .

다 판단   . 

자간 합  립     1) 3

 사실 계  종합하 피고가 경 원고 부   보증  지 해 달라는 통지      , 2010. 4. 30.

고 경 원고에 하여  보증  토건 소송  결과에 라 처리하겠다고 통지한 후2010. 5. 25. F , 

원고  토건 사 에  등   토건 소송  결과에 고  보증  지 청 는 토F F F

건 소송  종료시 지 잠  보하  하는 그  슷한 내용   사건 합 가 루어지고 그에 라 , 

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행 보증  청  취하하겠다고 통지하고 피고도 그  토건2010. 8. 26. F

부   사건 합  해들  후 경부  지  보하고 있  원고에 한  보증2010. 5. 25.

 계속 지 하지 아니함 원고 피고  토건 자 사 에  보증  지 에 한  사건 , , F 3

합 가 차  루어 다고  타당하다. 

급금 보증금에 한 지연손해금 지급 무  불    2) 

다만  사건 약 에 피고   보증  지 에 하여 보증 액  범  내에  미 산     , “① 

  미지   차감한 액 라고만 하고 있어  항 공사   액 에 ” ( 1 2 ), 

하여 다  있는 경우에도 피고는 자신  심사한  차감한  지 할 것  하고 있

다고 할 것 므  사건과 같  공사 에 다  있어 소송  어 있다고 하여 피고   , 

보증  지  행  다고 보  어 운 행보증계약에 한 법원 고 ( 2010. 2. 25. 

다 결 참 원고가 앞  본  같  경 피고에 하여  보증  2009 22778 ), 2010. 1. 25.② 

지  청 한 후 피고  요청에 라 보증심사  한  출하  속한  2010. 4. 30. 

보증  지  청 하 므 피고 는  사건 약   항에 라 보증  지   심사, 4 1

한 후 지체없  보증 액  결 하고  내에 보증  지 해야 했 에도  행하지 않았 므5 , 

부  상당한 간  경과한 시 부  피고는 보증  지 채  행지체에  그에 한 2010. 4. 30.

지연손해  지 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그럼에도 피고는 경 원고에게 보증, 2010. 5. 25.③ 

 지 하지 않고 보증  청  건  토건 소송  결과에 라 처리할 계획 라고  통지하F

므 피고는 그 통지  통하여 토건 소송 결에  에 한 지연손해  지 가 는 경, F

우 그 지연손해 도 보증책임  법리에 라 지 하겠다는 사  시한 것  보아야 하는 피고, ④ 

  자 통지 후  원고  토건 사 에  사건 합 가 립 었고 그에 라  5. 25. 2010. 8. 20. F

사건 합  항에  자 통지  슷한 내용 다만 그 합  당사자가 원고  토건 어  원고  1 5. 25. ( F F

토건에 한  청 는 소송결과에 다고 어 있다  재 어 있 므  사건 합) , 

 미  해 함에 있어 도 피고   자 통지  경  그  하여 추 는 피고  사도 고5. 25.

어야 하는 라   사건 합  항   보증  청 는  료  부분에 한 보증, 3 “⑤ 

책임  소 하고 잔여부분  보증에 해 는  재  결과 시 지 잠  보하  미는   “ , 

에 충당한 부분에 한 보증책임  소 하고 에 충당하고 남  부분  보증  실  , 

내지 그에 한 법   토건 소송  종결 시 지 잠  보 한다는 미  해 해야 하고 주채F ‘ ’ , 



 미 산  채  그 간 지연손해  하거나 주채 는 별개  보증채  자체  그 간 

지체책임  종  책시키는 미  해 할  없는 그리하여 토건도 토건 소송에   , F F⑥ 

사건 합 에 라 지연손해  청 는 각 어야 한다는 주장  하지 않아 앞  본  같  미 산 

에 한 지연손해 도 용 었고 원고도 토건 소송 종결 후 피고에게 보증  청 하  그에 , F

한 지연손해  지 도 함께 요 한  등  고 하 원고 피고  토건 자 사 에 차  루어, , F 3

진  사건 합 에 라 토건 소송  결   지 피고   사건  보증 에 한 지연F

손해  지 가 생하지 않는다거나 그  같  내용  자  한 계약  립 었다는 피고  주3

장  아들 지 않는다. 

결론4. 

그 다  원고   사건 청 는   범  내에   있어 용하고 나 지 청 는  없어   

각하여야 할 것 심 결   부 결  달리하여 부당하므 원고  항소  부 아들여 , 1 , 

심 결   같  변경하  하여 주 과 같  결한다1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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